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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분쟁사례

STM Vs Sandisk 

1) 쟁점및경과

원고S T M사가피고S a n d i s k사를상대로텍사스지방법원에

제기한특허침해소송에대하여, 피고가비침해약식재판

또는미국특허번호4,592,802 (“802 특허”)의청구항1 및청

구항2의무효를구하는재정신청을한사안에서, 화학기계

적연마(Chemical Mechanical Polishing, “C M P”)가실질적으로

수직이방성에칭(Vertical Anisotropic Etching)인가의여부

원고STMicroelectronics, Inc. (이하“S T M”이라함) 

- US 4,592,802(이하“8 0 2특허”)의특허권자

- 자신의특허권의종료직전S a n d i s k를상대로특허침해

소송을청구

피고Sandisk Corporation (이하“S a n d i s k”라함) 

- 비침해약식재판또는미국특허번호4,592,802 (“802 특

허”)의청구항1 및청구항2의무효를구하는재정신청

을함

텍사스지방법원(판사DON D. BUSH)은비침해를이유

로이재정신청을받아들임

2) 결론(Conclusion) 

연방지방법원은S a n d i s k의비침해약식재판또는미국특

허번호4,592,802 청구항1 및청구항2의무효를구하는재정

신청을받아들인다고결정

Appl ied Mat erial vs Tokyo Sei m itsu 및 A c c re -

t e ch USA 

1) 쟁점및경과

원고Applied Materials는US 6,876,454(이하“4 5 4특허”)

“화학기계적연마를위한작동중엔드포인트검출장치및

방법”의 특허권자로서, 피고Tokyo Seimitsu, Co. 및

Accretech USA를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청구함

4 5 4특허의청구항에기재된용어“l i g h t”, “w i n d o w”및

“d e t e c t o r”의해석이쟁점임

법원은2 0 0 6년7월1 7일Markman 심리를열었음

법원은아래에설명된이유에기초하여4 5 4특허의청구항

에기재된용어“l i g h t”가인간의눈에의해감지가능한것으

로서레이저에한정되지않는전자기파스펙트럼이며, 454

특허의“구멍근처에배치된w i n d o w”가구멍안과근처모

두를포함하고, 또한4 5 4특허의용어“d e t e c t o r”가전자기파

의존재를검출하기위한것으로서레이저간섭계의검출부

품에제한되지않는다고결정함

2) 결론(Conclusion) 

본법원은위에서설명된이유에기초하여4 5 4특허의청

구항에기재된용어“l i g h t”가인간의눈에의해감지가능한

것으로서레이저에한정되지않는전자기파스펙트럼이며,

4 5 4특허의“구멍근처에배치된w i n d o w”가구멍안과근처

모두를포함하고, 또한4 5 4특허의용어“d e t e c t o r”가전자기

파의존재를검출하기위한것으로서레이저간섭계의검출

부품에제한되지않는다고결정함

반도체 평탄화 기술

발•특2007. 7

제공 정보활용지원팀




